
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시설인 초등학교에 대한 

보상여부

1  질의

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 시설인 초등학교가 공익사업시행

으로 지반이 낮아져 성토를 하는 경우，교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

상이 가능한지?

2 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

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

정한 법률로서，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

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，동법 제79조제2항을 보면，공익사업이 시

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

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

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，공익사업시행지구내 존치시설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

존치 시설관련 약정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 •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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